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3.23>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1. 지하시설물도

2. 토지이용현황도

3. 토지적성도

4. 국토이용계획도

5. 도시계획도

6. 도로망도

7. 수계도

8. 하천현황도

9. 지하수맥도

10. 행정구역도

11. 산림이용기본도

12. 임상도

13. 지질도

14. 토양도

15. 식생도

16. 생태·자연도

17. 자연공원현황도

18. 토지피복지도

19. 관광지도

20. 풍수해보험관리지도

21. 재해지도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치주제도 중 관련 법령상 정보유

통 및 활용을 위하여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공공목적상 정확도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치주제도


